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8. 27.>

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한

다. 다만,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최저요

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

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

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

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

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숲,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

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진동

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

설(덮개 및 배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시스템(TMS)를 포함

한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토ㆍ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수질오염 방지막, 오일펜스(기름막이),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공사의 종류 최저요율

토목

도로 0.9%

플랜트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 0.5%

항만
(수질오염 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1.8%)

댐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

하기 위한 시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로 계상하는 비용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

다.

1) 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 운반 또는 상차하는 비용

2)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리하기 위

한 비용

3)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

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는 철거대상 구조물을 실측하여 폐기물의 발생량

을 예상하여 산출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실측 또는 설

계도서 등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

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

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한다.

3. 그 밖의 사항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

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등 환경관리비에 계상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

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

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